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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제5-3호)

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

1. 발행회사

회사명(국적)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상

자본금(원) 30,492,715,900 회사와 관계 주요주주

발행주식 총수(주) 218,833,144 주요사업
무선 및 

유선통신업

2. 취득내역

취득 주식수(주) -

취득금액(원) 68,437,497,350

자기자본(원) 2,030,577,635,884

자기자본대비(%) 3.37

대규모법인여부 해당

3. 취득 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
소유주식수(주) -

지분비율(%) -

4. 취득방법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취득

5. 취득목적 전략적 협력 강화

6. 취득예정일자 2022.07.28

7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2022.07.21

-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(명) 4

불참(명) 0

- 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 참석 

8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

9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(1) 상기 '1. 발행회사'의 '자본금'은 2021년

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.

(2) 상기 '2. 취득내역' 중 '자기자본'은 하

나카드(주)의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

입니다.

(3) 상기 '2. 취득내역'의 '취득금액'은 2022

년 07월 21일 하나카드(주) 이사회에서 의

결된 매입한도입니다.

(4) 상기 '2. 취득내역'의 '취득주식수', '취

득금액' 및 상기 '3.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

지분비율'은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

후 결정될 예정입니다.

(5) 상기 '6. 취득예정일자'는 특정금전신탁 

계약기간 시작일의 익일입니다. 특정금전

신탁 계약기간은 2022.07.27 부터 

2024.01.31 까지이며, 실제 지분 취득완료

일은 계약기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

다.

(6) 하기 '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'은 SK

텔레콤(주)의 당해연도(2021년), 전년도

(2020년), 전전년도(2019년)의 연결재무제표 

기준입니다.

(7) 하기 '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' 중 '

매출액'은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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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【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

당해 연도 30,911,277 18,576,139 12,335,138 30,493 16,748,585 2,418,989

전년도 47,906,957 23,510,714 24,396,243 44,639 16,087,747 1,500,538

전전연도 45,202,368 22,385,434 22,816,934 44,639 15,416,431 860,733

    [작성요령] 

    주1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단, 자기자본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

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

계약(당해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)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(당해 법인이 자산

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)를 통한 취득을 포함]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

         ※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의 누계금액을 

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에 기재

    주2) “회사와 관계”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을 기재

    주3) “취득금액”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

실제 취득가액을 개재

    주4) “취득방법”은 현금취득,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,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, 사모간접

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

    주5) 자본잠식법인은 “자기자본”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

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

    주6) 상기 기재사항 외 타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

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

    주7) "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"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

정에 의한 “대규모내부거래(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

100분의 5 이상인 것)” 해당여부 기재


